
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 

※ 본 양식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미성년자가 수익자이면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

   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대표로 친권행사를 하는 확인서입니다. 

 ● 확인 내용  

미성년자 
성명 주민등록번호 -

주소 연락처

친권자(부) 
성명 주민등록번호 -

주소 연락처

친권자(모) 
성명 주민등록번호 -

주소 연락처

대표 친권자 

 행사 유형 

□  다른 친권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친권을 행사

□  친권자 1인 지정(이혼 등)  

□  다른 친권자 사망 

 

● 확약 내용 

 본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

 (대표친권자)임을 확인하며, 차후 다른 친권자로부터 이의가 있거나,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닐 경우

 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본 청구로 인하여 받은 모든 보험금 등과 그에 대한 이자를 귀회에 

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약  일 자          :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약 자(대표 친권자)  :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● 주의사항  

 1.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

    여 본 ‘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’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  

 2.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 ‘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

    확인서’와 함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아 합니다.  

 3.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로(민법 제4조),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

    을 행사합니다(민법 제911조).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(친권상실선고 

    또는 대리권,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등을 받은 부 또는 모, 이혼 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

    모)는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. 

 4. 단,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(민법 제 826조의 2). 혼인은 법률혼(혼인 신고를 한 경우)만 해당

    합니다. 

 5.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,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

   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(민법 제909조). 자

    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

 6. 이혼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친권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해 

   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. 

 7. 본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)을 확

    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우 위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식 최종개정일: 2017.11.06.)


